
         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 에 의거 아래와 같

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 1. 납   세   자 : ***

            2. 부과취소사유 : 사망자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(상속인 파악 후 5월 수시부과 예정)

            3. 건수 및 세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원)

부과취소건수 당초세액 취소세액 차   액

2 52,492,080 52,492,080 0

붙임 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 결정서 1부

     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 일자별 내역서 1부 

      3. 부과취소 관련 자료 1부.  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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